
         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2호(2008.1.31)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 중구고시 

제2014-14(2014.2.26.)호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된 우리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의 신당

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, 같은법시행령 제12조, 

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』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

결정 처리하고,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             2.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은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

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정비계획결정 도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   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

             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

    다.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내용

                1) 구역면적 변경

                2) 건축시설계획에서 건폐율 등 10퍼센트 미만인 범위내에서 변경 등

                3) 정비기반시설 변경

                4) 공동이용 시설 변경

    라. 고시방법 : 구보게재

붙임 : 1) 변경 결정 검토보고서 1부

      2) 신당11구역 경비한변경 관련법규 검토 1부

      3)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조서 1부

      4) 고시문(안) 1부.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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